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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저임금이 임금근로자의 고용과 실업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도 그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은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2018년 한 해 최저임금의 효과에 관해서

조차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치는 기존의 연구 방향에서 탈피하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최저임

금이 자영업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저임

금 상승으로 인해 촉발된 노동이동을 분석하고 그 결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실업뿐 

아니라 임금근로와 자영업 사이의 노동이동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또한,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뿐 아니라 취업형태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자영업에 관한 연구는 끌어들이기 가설(pull hypothesis)로서의 자영업 성장가설과 밀

어내기 가설(push hypothesis)로서의 자영업 성장가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영

업과 실업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제안되고 추정되기도 하였다(Thurik et al., 2008; 

Koellinger & Thurik, 2012; Fritsch et al., 2015; Dellis & Karkalakos, 2015). 하지만 아

직까지 자영업과 최저임금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희소한 상태이다.1)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실업뿐 아

니라 자영업 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자

영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자영업의 변동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2018년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임금근로와 자영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학술

적으로뿐 아니라 향후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저임금이 자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

1) 우리가 찾은 국내 연구로는 강창희·유경준(2018)이 유일한데 이들은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
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외 연구로는 자영업을 직접적으
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과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의 관계를 연구한 Hohberg and 
Lay(2015) 등이 있다. 이들 문헌을 소개해 준 강창희 교수와 이정민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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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통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임금․봉급 부문에서의 노동수요를 줄여 실업률을 올리고 

그래서 자영업으로 이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다(밀어내기 가설). 즉 이 경우 자영업은 실업

의 대안으로서 증가할 수 있다(Acs, 2006; Poschke, 2008; Dennis, 1996; Evans & 

Leighton, 1990; Rissman, 2003; Fairlie & Fossen, 2018).

두 번째 통로는 최저임금 상승이 임금분포를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고임금소득자들의 

임금뿐 아니라 저임금소득자들의 임금도 증가시키게 되며, 따라서 저소득 자영업자의 기

회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만약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개인에게 임

금소득자가 되도록 하는 유인을 강화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영업 비중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을 증가시킬 것인지 또는 감소시

킬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

이고 이는 실증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림 1〕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우리나라 종사상지위별 취업구조에서 비임금근로자,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

〔그림 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전년 동기 대비 구성비 증감 추이(2015.11∼2019.12) 

     (구성비, %p)

자료: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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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합계의 취업자 구성비가 뚜렷

하게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더욱이 이들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

업자 구성비(〔그림 1〕에서는 ‘유고용자영’으로 표시)는 훨씬 빠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물론 구성비뿐 아니라 그 절대수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자영업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감지되는 매우 중요하

고 흥미로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최근의 비임금근로자 구성비 및 그 절대수의 감소 

추세는 과연 2018년 이후 국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무슨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위 관련 이론들에 기반하여 그 실증적 적합성을 

살펴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12∼21차(2009∼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노동패널)를 이용하

여 최저임금의 인상 또는 최저임금의 구속이 임금근로, 자영업,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KLIPS는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의 노동이동을 추

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자영업자의 소득 외에 인적 특성을 통

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고용에 관한 기존 연구를 제시

하고, 제Ⅲ장은 최저임금과 자영업 선택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제Ⅳ장은 사용

된 자료와 기초통계를 제시하며, 제Ⅴ장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Ⅵ장은 

같은 방식으로 남성과 여성,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고졸 이하 노동력과 대졸 이상 

노동력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 제Ⅶ장에서는 요약과 분석 결

과의 의미를 정리한다.

Ⅱ. 최저임금과 고용에 관한 기존 연구

1. 개인단위의 최저임금 효과 분석 연구

최근 최저임금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 취하고 있

는 개인단위의 분석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우선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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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산업단위 또는 성별 ‧ 연령별 ‧ 학력별 ‧ 고용형태별 ‧ 사업체규모별로 집단을 구성하

거나 지역별로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별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이시균(2007), 

남성일(2008), 정진호 ‧ 이병희(2008), 김대일(2012), 김유선(2014), 강승복(2015), 강승복 ‧
박철승(2015), 이정민 ‧ 황승진(2016), 이정민 ‧ 전현배(2018), 최경수(2018), 홍민기(2018), 

황선웅(2018), 김태훈(2019), 배진한(2019), 이경호 ‧ 김지환 ‧ 최지훈(2019), 김대일 ‧ 이정민

(2019), 김낙년(2019) 등이 그러하다. 최근 제시된 유사한 방법의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해외 연구들로는 Dube, Lester, and Reich(2010), Bonin, Isphording, Krause-Pilatus, 

Lichter, Pestel, and Rinne(2019), Schmitz(2019), Cengiz, Dube, Lindner, and 

Zipperer(2019), Cooper, Luengo-Prado, and Parker(2019) 등이 발견된다.

본 연구가 취하고 있는 연구 방법과 유사하게 개인단위로 분석한 연구들은 국내에서

는 이병희(2008), 김주영(2011), 김민성 ‧ 김영민 ‧ 박태수(2013), 김영민 · 강은영(2015), 양

지연(2017) 정도이고, 해외 연구들로는 Card(1992), Ahlfeldt, Roth, and Seidel(2018), 

Dube(2018) 등을 들 수 있다.

연구 결과들은 다소 다양한데 예컨대 최저임금이 고용, 근로시간, 임금, 그리고 소득분

배 등에 미치는 효과들을 제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고용에 관해서는 고용을 축소

시킨다는 연구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연구들처럼 서로 상충하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는 점은 이미 언급한 대로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개인단위 연구로써 비교적 과거에 제시된 바 있었던 이병희

(2008) 연구는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결합한 자

료를 패널화하여, 개인별 노동력 상태 이행을 통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이중차분법으

로 분석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직장 유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주영(2011)은 제1차년도(1998)부터 제11차년도(2008)까지의 「한국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고 실험군(treatment group)과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표본을 

나누어 선형확률을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 프로빗 모형, 그리고 프로빗의 확률효과

(random effect) 모형 세 가지로 추정해보았는데, 추정 결과 모든 모형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결과가 최저

임금 비준수(non-comply) 사업장(주로 영세한 사업장)의 광범한 존재 탓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덧붙이고 있다.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 노동시장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개인단위로 분석한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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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김민성 · 김영민 · 박태수(2013)도 있다. 이 연구 역시 2000∼2008년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변화가 지역 고용 및 지역 내 연령대별․학력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개인단위 통계자료를 사용하였지만, 최저임금의 변화가 개인의 

일자리 선택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지역 고용 및 지역 내 연령대별․학력별 고용확률에 미

치는 효과만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소도시의 고용확률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대도시의 고용확률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의 상승이 24세 및 34세 이하 청년층의 고용확률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고, 특히 동일

연령대 하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흔히 최저임금 고용효과 연구들에서 강조되는 시간추세, 즉 연도추세 통제 문제를 간과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다.

김영민·강은영(2015)도 개인단위 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

사」 8월 부가조사 자료(2001∼2012년)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의 변화가 비공식부문(1∼4인 

규모 사업장부문)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공식, 비공식부문 모두 임금이 상승하고 비공식부문에서의 고용확률이 올라간

다고 보고하였는데 비공식부문 고용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공

식부문에 종사하던 노동시장 취약 임금근로자들이 비자발적 실업 혹은 이직의 형태로 비

공식부문으로 유입됨으로써 고용확률을 높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우리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 부문과의 관련을 가지는 공식·비공식 부문 간 

노동력의 이동은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 관련 변수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 등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최근의 양지연(2017)은 「한국노동패널조사」 4∼17차(2001∼2014년)를 이용하여 15세 

이상의 임금근로자를 그 분석 대상으로 개인단위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임금 수준에 따라 실험군

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후 실험군의 고용 변화가 대조군에 비해 어떠한지

를 실증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명시적으로 실업 및 공식·비공식 부문 간 노동력의 이동

을 모형에 반영하고 내생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분석 결과 최저

임금의 인상은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취약 임금근로자들의 직장유지율에는 부정적인 효

과가 있는 반면, 비공식부문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의 인상은 양 부문 간의 노동력 이동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자발적 실업 및 

이직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나타나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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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도 최저임금 인상이 공

식·비공식 부문 간 노동이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발견하였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부문과의 관련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앞서 언급한 해외의 개인단위 연구들로서 Card(1992)는 최저임금 변화가 부정적인 고

용효과를 초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많이 알려져 있는 연구이지만 최저임금 변

화가 피고용인과 자영업 사이의 선택 등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에 

제시된 Ahlfeldt, Roth, and Seidel(2018)은 독일에서 최저임금 변화가 고용효과보다는 임

금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개인단위 미시적 분석 연구인데 최저임금 도입이 최초 2

개년 이내에 저임금지역들에서의 상대 고용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특히 분포의 좌측 꼬

리(저임금층)에서 공간적 임금수렴을 유도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고하는 수준에 머

무르고 있다.

Dube(2018)도 최근 미국의 개인단위 자료로 최저임금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한 연구이다. 1984년과 2013년 사이 3월의 상주인구조사(CPS)에서의 UNICON 추출자

료에서 얻은 개인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는 데 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분포의 바닥에 위치

하는 가족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강건한(robust)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고한다. 역시 최저

임금과 자영업 사이의 관련에 관한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2. 최저임금과 자영업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들

그동안 자영업부문 연구는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다시 개인 자료들에 

기반한 연구들로 ① 실업 요인(밀어내기 요인)과 경제성장 요인(흡인 요인)의 역할 확인 

연구(배진한, 1994; 류재우·최호영, 1999; 안주엽, 2000; 전병유, 2003; 성지미 · 안주엽, 

2004; 금재호 ‧ 윤미례 ‧ 조준모 ‧ 최강식, 2006; 김기승 ‧ 조준모, 2006; 주현 ‧ 김숙경 ‧ 김종

호, 2013; Falco and Haywood, 2016; 이아영 ‧ 황남희 ‧ 양준석 ‧ 안 영, 2019), ② 성별, 학

력, 능력 등 속인적 요인들의 기여도 분석(류재우 ‧ 최호영, 2000; 김우영, 2000, 2001, 

2013; 금재호 ‧ 조준모, 2000; 성지미, 2002; 전병유, 2003; 최강식 ‧ 정진욱 ‧ 정진화, 2005; 

Joona & Wadensjö, 2013), ③ 산업별 특성 요인의 기여(조동훈, 2013), ④ 조세 요인의 

기여(Parker & Robson, 2004; 주현 ‧ 김숙경 ‧ 김종호, 2013; D’Arcy & Gardine, 2014) 등

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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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료가 아니고 주로 사업체 조사 자료나 OECD 통계자료에 기초한 국가 간 횡단

면‧시계열 분석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로 자영업 폐업률 결정요인

을 분석하는 남윤미(2017), OECD 자료로 자영업과 실업 관계(피난민효과와 창업효과)를 

분석하는 Thurik, Carree, van Stel, and Audretsch(2008), 1972년에서 2007년 사이 22개 

OECD 국가들의 횡단면 패널자료로 창업과 경기순환 관련을 분석하는 Koellinger and 

Thurik(2012), 역시 OECD 자료로 자영업과 실업 사이의 선택을 분석하는 Dellis, 

Karkalakos and Kottaridi(2015) 등이 있다.

또한 취업구조로서 자영업 비율의 국제비교 연구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경제성장에 

유리한 적정 자영업 비율을 모색하는 연구들(Carree, van Stel, Thurik, & Wennekers, 

2002, 2007; 노화봉 ‧ 문선웅 ‧ 전인우 ‧ 박송동, 2009; 서근하 ‧ 서창수 ‧ 윤성욱, 2013; 주현 ‧
김숙경 ‧ 김종호, 2013; 류덕현 ‧ 고선, 2015)도 제시된 바 있었다.

결국 본 연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 최저임금의 변화가 자영업에 미

치는 효과들 또는 그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은 매우 드문 상태에 있다. 그렇지

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에서는 강창희 ‧ 유경준(2018), 양준석 ‧ 장윤섭(2019) 연

구, 해외 특히 영국에서 Cominetti(2019)의 문제 제기가 발견된다.

강창희 ‧ 유경준(2018)의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자영업 비중의 결정요인을 찾으려고 

시도한 연구로서 한 국가의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자영

업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국가별 집계자료를 이

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인한 개인의 노동시장 이동(자영업으로의 이동)을 직

접적으로 관찰하지는 못하고 있다. 양준석‧장윤섭(2019)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월별-산업 수준으로 자영업자 수를 집계하여 2017년과 2018년 2개 연도에 걸쳐 

패널자료(산업수준 패널)를 구축하여 분석하고 있다. 물론 개인단위의 분석은 아니다. 전

년도 임금분포가 주어진 상태에서 단일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충격은 산업별로 상이

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자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2018년 전 기간에 걸쳐 최

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수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종업원의 고용 유무에 따라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이 일정 시차 후 상이

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론하여 정책변수를 선‧후행변수로 구분하고 분기별로 최저임금 효

과를 추정한 결과, 2018년 3분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에 미

친 음(-)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발견하고 있다. 결국은 최저임금의 상당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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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영업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우

리 연구의 분석 결과와도 상당한 정도의 정합성을 가지므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한편, 영국에서 Cominetti(2019)는 1997∼99년(최저임금 도입 이전 시기)과 2016∼18

년(최저임금 도입 이후 시기)의 전체 대표적 급여에 대비한 피고용자와 자영업자의 시간

당 급여의 분포를 분석하면서, 만약 최저임금과 자영업 사이에 연계가 존재한다면 증거

의 균형은 음(-)의 관계(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자영업으로의 밀어내기 효과)보다는 양

(+)의 관계(자영업자 소득의 상승효과)를 가리킴을 암시한다고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사이 저소득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

하다며 이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과 자영업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아니지만 Hohberg 

and Lay(2015)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도네시아의 공식부문 근로자의 임금은 높였지만, 비

공식부문 근로자의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3. 2018년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

201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16.4%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다. 이러한 대폭적인 최저임

금 인상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이나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등에 대한 상당한 충격으로 작

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효과에 관한 연구들도 그동안 몇 가지 출현하였다. 홍민기

(2018), 황선웅(2018), 김준영 ‧ 김하영(2018), 김태훈(2019), 그리고 김대일 ‧ 이정민(2019), 

김낙년(2019) 등이 그것들이다.

홍민기(2018)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통계 등을 사용하

고 산업단위로 2018년 대폭적인 최저임금 상승이 2018년 1∼3월 임금근로자 고용과 노

동시간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영향률이 높은 처치집단과 낮은 통제집단 간 비교)으

로 분석하였다. 2018년에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최저임금 인

상의 고용에 대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고 노동시간에 미친 효과로는 1월까지 감소한 후 

회복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분석 대상 기간이 짧아 분명한 결론을 얻기도 어렵지만, 추

정모형의 종속변수가 단순한 임금근로자 고용량 변수라서 예컨대 15세 이상 인구, 자영

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등의 효과를 포착할 수 없고, 

최저임금 인상이 그만큼 대폭적이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잠재적인 고용증가량

도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또한, 노동력의 산업 간 이동이나 피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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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자영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상호이동들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면 최저임금

의 고용효과를 전체적으로 포착하는 데 이 연구는 한계를 가진다는 생각이다.

황선웅(2018) 연구는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이 2018년 5월까지의 고용률과 노동시간

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사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부가조사 자료이며, 

분석집단은 내생적으로 변하기 어려운 성, 연령, 학력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수로 

고용규모 대신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률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추정계수들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아서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연구 역시 홍민기(2018) 연구와 마찬가지로 분석 대상 기간이 짧다는 문제 외

에도 15세 이상 인구,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그대로 안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부

문에 미치는 효과 분석은 배제되고 있다.

김준영 ‧ 김하영(2018) 연구는 고용보험통계 시군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1∼4월 고용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분석 자료는 고용보

험통계의 2015년 1월∼2018년 4월의 40개월 시‧군 수준의 피보험자 수 월별 자료이다. 

분석 결과는 홍민기(2018), 황선웅(2018) 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

정적 고용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지역 노동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려 한 시도였지만 몇 가지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무엇보

다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자영업자들이나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근로자 대

부분을 제외시키며, 임금근로자들의 근무지와 거주지에 차이가 유의하게 있을 수 있어서

(시‧군까지 세분화하면 이 차이가 증대될 수 있을 것임) 분석 자료로 적절한지 하는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최저임금 변화가 자영업자들에게 미

치는 효과 분석은 처음부터 분석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김태훈(2019)은 「지역별고용조사」 2008∼2018년 자료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대

상이 되는 근로자 비중의 연도별‧지역별 차이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변수들에 미친 영향을 성별 ‧ 연령별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15∼64세 인구의 전체 고용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률을 유의하게 감

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물론 이때 전체 고용률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들

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

이고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과 평균 월급여액을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상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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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일용근로자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분석 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

되었지만,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노동이동 등은 분석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해둘 수 있다.

김대일‧이정민(2019)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데이터와 고용노동부의 201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통계자료 확보 어려움 때문에 분석 대상 표본

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을 밝혀두고 있다. 그래서 노동공급의 주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25∼65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이 1%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전

일제 일자리 기준(전일제노동환산(FTE) 개념) 고용증가율은 0.14∼0.16%포인트 하락한

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치는 분석 대상의 전년 동월 대비 2018년 전일

제 일자리 감소 폭 가운데 약 25%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분석 대상에서 자영업 부문을 상당 부분 포함시켰다고는 하지만 자영업 부문

과 임금근로자 부문 사이의 선택 또는 이동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김낙년(2019) 연구는 2008∼2018년의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연령별‧고용형태별

‧ 시군별 단위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 

있다.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의 영향 정도가 시군별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높이고 고용과 근로시간을 줄이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1%의 인상이 고용을 0.05%(근로

자 수로는 1만명)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며, 추정 기간을 2012년 이전과 2013년 이후로 

나눌 때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가 최근으로 오면서 더욱 뚜렷해졌다고 주장한다. 그

런데 이 연구가 이용하는 「지역별고용조사」의 3개월 평균임금 자료는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통상 결측으로 나타나므로 이 연구 역시 임금근로자에 국한한 연구라고 할 수 있

고, 따라서 최저임금과 자영업 사이의 관련을 분석하거나 자영업자를 포괄한 분석은 아

니었다는 점을 지적해둘 수 있다.

이상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8년의 최저임금 효과를 포괄하는 최근의 몇몇 

연구를 살펴보았지만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이 모두 가장 중요

하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즉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는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여기서도 그 효과는 대체로 상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분석 대상에 넣지 않은 홍민기(2018),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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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웅(2018), 김준영 ‧ 김하영(2018) 연구는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식별되지 않

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이들을 대체로 포함시킨 김태훈(2019), 김대일 ‧ 이정민

(2019)은 그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김낙년(2019)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들을 제외했음에도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셋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도 부정적인 고용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다는 전자의 3개 연구는 결론은 2018년 1월에서 3월 또는 5월까지만의 고용상황을 분석

한 결과이고, 따라서 정책효과 발현에는 흔히 일정 정도의 시차가 따른다는 점이나 정부

의 적극적인 일자리안정자금 제공 정책 등의 탓에도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

적해둘 수 있겠다. 넷째, 김대일 ‧ 이정민(2019)과 김낙년(2019) 연구는 고용효과 분석에

서 전일제노동환산(FTE) 개념을 아울러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이럴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의 효과도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고용효과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둘 수 있다.

Ⅲ. 최저임금과 자영업 선택 모형

직업 선택에 따르면 개인은 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한다. 

또한 위험중립형인 개인은 대안적 직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Kuhn(1988)과 Poschke(2019)의 모형에 따라서 개인은 능력()이 다르며 

그에 따라 다음의 이윤을 번다고 하자.

    max      (1) 

위에서 는 생산함수, 는 고용인원, 는 임금을 나타낸다.2) 만약 가 완전한 오

목함수(strictly concave)라면 이윤은 능력의 증가함수이며 완전한 볼록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Poschke, 2019). 이 노동시장의 균형은 다음의 식 (2)와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이 모형은 Kihlstrom and Laffont(1979) 등의 Theory of Firm Formation에 기초하므로 자기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순수자영자(own-account worker)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순수자영업자가 포함될 
경우의 효과에 대한 함의는 설명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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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배분

       (2) 






  




 (3)

식 (2)는 한계근로자()는 자영업자로 있는 것과 임금근로자로 있는 것 사이에 차이

가 없다는 것이며, 식 (3)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는 확률밀

도함수). 식 (2)와 (3)의 균형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이제 최저임금()이 균형임금 이상에서 결정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림 3〕의 

횡축은 능력을 나타내며, 

는 취업 가능한 임계능력으로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구직자

는 취업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미취업자가 되는 능력수준이며,  는 미취업자가 얻는 

실업급여나 정부이전소득 등을 나타낸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을 초과하면 식 (2)를 만

족시키는 는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균형 > 가 된다. 한편, 식 (3)의 

왼쪽 부분인 노동수요는 임금상승으로 감소하고 우측 노동공급은 > 이기 때문에 

증가하여 양변이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잉여인력 즉, 미취업자가 나타나게 된다. 

결국,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수(<<1)는 줄어들지만, 임금근로자의 

수(

<<)는 증감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실업자(0<<


 )의 정도에 따라 달

라지기 때문이다. 자영업 비중은 자영업자/전체취업자인데 이 비중은 자영업자만큼 임금

근로자가 줄지 않으면 감소하고, 실업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자가 크게 감소하면 증가할 

것이다. Poschke(2019)는 임금근로자보다 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면 자영업 비중은 증가

한다는 것을 보였는데 〔그림 3〕은 Poschke의 주장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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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최저임금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리하면, 최저임금이 증가할 때 의중임금(reservation wage)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자영업 선택을 줄이고 임금근로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지

만,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로 임금근로 진입이 어려워진다면 실업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또한, 위의 이론적 모형은 순수자영자보다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증가할 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순수자영업을 선

택하게 된다면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자영업을 확대시키는 결과도 낳을 수 있음을 기

억할 필요가 있다.

 

Ⅳ. 자료 및 기초통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이행(직업 선택)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한 

자료는 KLIPS 12∼21차(2009∼2018) 자료이다. KLIPS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려진 자료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만을 제시하

기로 한다. 

우선 최저임금의 변수로는 최저임금구속 여부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 변수는 t년

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으나 t+1년의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을 때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를 나타내며 많은 연구에서 최저임금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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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외국 연구로는 독일을 대상으로 한 Ahlfeldta et al.(2018)이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양지연(2017) 등이 있는데 특히 양지연(2017)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KLIPS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외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최저임금구속 여부 변수는 최

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을 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Ahlfeldta et 

al.(2018)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최저임금준수율(compliance rate)

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정확히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Clemens and 

Strain(2020)은 미국의 CPS 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최저임금 미준수율

(non-compliance rate)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편의를 가져올 수 

있다. 김우영(2014)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의된 최저임금의 구속을 받는 사람보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의 고용 상실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구속을 받는 사람을 t년도의 임금이 t+1년도의 최

저임금보다 낮은 사람으로 정의한다. 즉, 이들은 만약 법 집행이 제대로 된다면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저임금구속 변수를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구속 여부는 t년도 시간당 소

득이 t+1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1, 아니면 0을 갖게 된다. 자영업자에게 이 변수는 기

회비용을 측정하게 된다. 즉, 최저임금에 구속을 받는 자영업자(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자

신이 하고 있는 일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근로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표 1>은 2009∼2018년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구속률, 임금근로 비

중, 자영업 비중, 비취업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3) 최저임금은 2010년 최저 2.8%에서 

2018년 최고 16.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2015년까지 8%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부터 거의 10%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11.6%에 달한다. 한

편,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비중은 임금근로자보다 더 큰데 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4)

3) 최저임금 미만율과 최저임금구속률은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된다. 시간당 임금은 월소득/(주당근
로시간x4.33)으로 계산되는데 KLIPS에서 비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은 순수입, 즉 총수입-총
비용(영업비용 및 이자비용 등)으로 측정된다. 

4) 물론 자영업부문, 특히 고소득 자영업부문은 많은 탈세를 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2016년 국세
청과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자영업자 소득 100만 원 가운데 27만 원 정도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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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수의 평균

최저임금
(원)

최저임금
증가율

(%)

최저임금 미만 최저임금구속 임금근로
비중

자영업
비중

미취업
비중임금근로 자영업 임금근로 자영업

2009 4,000 - 0.087 0.176 0.094 0.178 0.361 0.167 0.472

2010 4,110 2.8 0.073 0.156 0.087 0.167 0.377 0.171 0.452

2011 4,320 5.1 0.070 0.154 0.079 0.161 0.387 0.167 0.445

2012 4,580 6.0 0.059 0.153 0.086 0.180 0.390 0.170 0.439

2013 4,860 6.1 0.083 0.169 0.098 0.182 0.394 0.168 0.438

2014 5,210 7.2 0.083 0.184 0.098 0.197 0.406 0.169 0.425

2015 5,580 7.1 0.076 0.179 0.105 0.212 0.401 0.159 0.439

2016 6,030 8.1 0.099 0.204 0.122 0.211 0.408 0.158 0.434

2017 6,470 7.3 0.098 0.207 0.158 0.245 0.413 0.155 0.432

2018 7,530 16.4 0.116 0.232 0.155 0.268 0.417 0.152 0.429

  

자료: KLIPS 12∼21차

최저임금에 구속을 받고 있는 비중도 최저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8년에는 2019년 최저임금(8,350원) 미만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5.5%에 달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그 비중은 26.8%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09∼2018년 

동안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미취업자의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증가율과 자영업 비중 사이

의 상관계수는 -0.78로 아주 높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는 피상적인

(spurious) 상관계수일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자영업의 기회비용을 높여서 임금

근로로의 이동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하 실증적 분석을 통하

여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이재은, 2016. 8. 22.). 만약 이처럼 자영업 부문에서 평균적
으로 일정한 수준의 소득 누락 보고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 부문의 미만율 수치는 어느 정도 수정
될 필요가 있지만, 저소득 자영업부문은 그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한
편, 자영업자의 소득에는 자본소득이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소득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노동소득만 계산한다면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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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정 결과

1. 임금근로자의 노동이동

2009년부터 2018년까지 t년에 임금근로자였던 사람이 t+1년에 노동시장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임금근로, 고용주, 자영자, 미취업의 4가지로 설정될 수 있다.5) 여기서 자영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노

동이동은 그 사람이 최저임금에 구속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 임금근로자의 노동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t년에 임금근로자였던 사람이 t+1년에 어떤 직업형태로 이동

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은 다항로짓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Pr       =






exp ⋅   




exp ⋅ 

 





(4)

    where     ,    

식 (4)에서 는 임금근로를 가리키고,  는 최저임금의 구속 여부(즉, t+1년의 최

저임금 미만 여부)이며, 는   일 때 1 아니면 0인 연도더미이고, 에는 성, 연령, 

교육, 자산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식 (4)는 2009∼2018년을 pooling하여 최우추정법

(ML)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동일한 사람의 관측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개인 특수적 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기서는 개인특수적인 

항을 고려하지 않고 대신 동일한 개인의 표본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  , 의 표본

오차를 개인을 클러스터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5) 이하 분석에서는 Blanchflower(2000)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자에 포함시
킨다. 또 다른 이유는 KLIPS에서 무급가족종사자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별도의 취업형태로 
분류하여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할 경우 추정치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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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고용주 자영자 미취업

최저임금구속 -0.978*
(0.508)

0.249
(0.159)

 0.587**
(0.056)

최저임금구속x2018년 0.888
(0.899)

-0.062
(0.341)

-0.029
(0.124)

여성 -0.835**
(0.171)

-0.134
(0.098)

0.735**
(0.041)

연령 -0.022**
(0.006)

0.006
(0.004)

0.004**
(0.002)

대졸 0.230
(0.149)

-0.521**
(0.118)

-0.446**
(0.051)

자산 -0.003
(0.002)

-0.004**
(0.001)

0.001
(0.001)

상수 -3.846**
(0.314)

-4.569**
(0.230)

-2.761**
(0.099)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16059.966
No. of Obs  45,098

주: 기준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임.. 괄호 안 수치는 개인의 반복되는 관측치에 대해서 조정한 표준오차임.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표 2>는 식 (4)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최저임금에 구속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그렇

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그다음 해에 미취업 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높으며, 임금근로자보

다는 고용주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고, 자영자가 될 가능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

공급자로서 최저임금에 구속을 받는 사람은 임금근로자로 남아있기를 희망하지만, 사용

자는 임금상승으로 인해 고용을 축소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구속자가 미취업으

로 진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표 2>의 결과는 노동수요의 부정적 효과가 노동공급

의 긍정적 효과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종단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정진호·이병희(2008)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구

속을 받는 사람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취업을 유지할 확률은 낮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김주영(2011)은 노동패널 1차년도(1998)부터 11차년도(2008)를 

사용하여 정진호·이병희(2008)와 마찬가지로 취업 유지율을 다양한 모형으로 추정하였는

데 모든 모형에서 최저임금구속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은 pooled 모형에서도 최저임금구속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2009년 이후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셈이다. 양지연(2017)

은 한국노동패널 4∼17차(2001∼2014년)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구속을 받는 사람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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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지율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공식부문에서는 최저임

금구속자가 직장을 유지할 확률이 낮았으나, 비공식부문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다.6) 따라서 <표 2>의 결과는 양지연의 공식부문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이들 연

구에서는 자영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의 구속을 받는 사람들은 고용주로의 이행은 낮고, 자영업자로의 이행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임금이 낮은 사람들이 생산성(능력) 면에서 낮은 집단

이라고 본다면 위의 결과는 김우영(2013)의 연구 결과와 일관성을 가진다. 흥미로운 발

견은 최저임금구속x2018년은 어떤 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2018년의 급속한 최저임금이 이전 기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더하여 어떤 추가적인 영향

은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7)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관한 연구로 앞에서 언급한 홍민기(2018)는 「경제활

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여 산업별·월별로 관측치를 구축한 후 최저임

금 영향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근로시간은 단축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대일·이정

민(2019)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성과 연령별로 관측치를 만들어 최저임금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증가율을 낮추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태훈(2019)은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지역, 종사상지위, 시간별로 관측치

를 구축하여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홍민기(2018)와 마찬가지로 

2018년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근로시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8) 특히, 김태훈(2019)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통계적으로는 유

의하지 않지만, 고용주 비중에는 부정적, 자영자 비중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표 2>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상의 연구와 <표 2>의 결과의 가장 큰 차

6) 비공식부문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의된다.
7)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미 최저임금구속 변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최저

임금x2018년 더미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대 이정민 교수
의 지적에 감사한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생긴다면 최저
임금x2018년 더미가 유의하게 나타날 수는 있다. 또한, 한 심사자의 제안대로 최저임금변수와 모
든 연도더미와의 교차항을 포함하는 모형을 추정하여 보았다. 결과는 고용주로의 이행은 2012∼
2016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자영업과 미취업으로의 이행은 연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x2018년 더미 역시 <표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8) 엄밀한 의미에서 김태훈(2019)은 2018년을 별도로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2018년 최저임금 상승
이 최저임금 미만율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2018년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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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저임금구속 여부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확률

  

주: 그래프의 Y축은 확률을 나타내며, 기준년도는 2010년임. min_risk=1은 최저임금에 구속된 경우, 
    0은 구속되지 않은 경우임. 각 점의 수직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이점은 <표 2>는 개인을 대상으로 임금근로에서의 이탈을 추정하므로 이전의 집계자료

에서는 식별할 수 없는 이탈과 입직을 분리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표 2>의 추정 결과와 연도더미의 계수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근로에서 고용주, 자영업자, 미취업으로 이동할 확률을 최저임금구속 여부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특성을 가지면서 최저임금에 구속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예측치(predicted values)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림 

4〕를 보면 최저임금에 구속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임금근로자로 남아있

을 확률이 낮으며, 고용주로 진입할 확률도 낮고, 자영자로 진입할 확률은 높고, 미취업

자가 될 확률도 높은 것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추정에서 t시점에서 최저임금의 구속을 받지 않는 사람(대조군)은 t시점에 이미 

t+1시점의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모든 임금근로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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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1.2배, 1.5배 등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

고 있다. 따라서 <표 2>의 결과가 강건한지를 확인하는 방편으로 최저임금의 1.5배를 받

는 사람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식 (4)를 재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표 1>에 제시된

다. 표를 보면 대조군의 설정으로 표본 수가 45,098에서 18,140으로 줄었으나 결과는 

<표 2>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표 2>는 2년 후의 노동시장 취업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된 

결과는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표 2>의 추정 결과는 상당한 강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자영업자의 노동이동

임금근로자의 노동이동과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자영업자(고용주+자영

자)였던 사람이 t+1년에 어떤 취업형태로 이동하는지를 식 (4)와 같은 다항로짓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자영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증가로 인하여 해고될 가능성은 없으나 기회비

용의 변화를 통하여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즉,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상대

적으로 자영업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자영업을 그만두고 임금근로자를 선택할 가능성

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자영업자 중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일 때 크게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기업 역시 근로자를 해고하고,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9)이 높기 때문에 임금근로자가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최저임

금 증가로 자영업을 그만두고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다가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취

업이 어려워지면 미취업자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3>은 자영업자의 노동이행에 

대한 다항로짓 추정 결과이다. 

자영업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

금근로의 이동은 증가하고, 고용주가 될 확률은 감소하며, 미취업자가 될 확률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자영업의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자영자(기준변수)로 남아있기보다는 임금근로자로 진입할 가

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미취업자

로 빠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이 감소

9) 김대일(2012)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특히 5인 미만 영세업체의 신규채용을 억제한다
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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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의 노동시장 이행

임금근로 고용주 미취업

최저임금구속
 0.403**
(0.114)

-1.054**
(0.080)

0.168*
(0.088)

최저임금구속x2018년 -0.106
(0.302)

-0.187
(0.216)

0.266
(0.232)

여성
-0.236**
(0.082)

-0.779**
(0.043)

0.519**
(0.068)

연령
-0.064**
(0.004)

-0.029**
(0.002)

0.012**
(0.003)

대졸
0.227**
(0.103)

0.711**
(0.049)

0.526**
(0.100)

자산
-0.001
(0.003)

-0.011**
(0.001)

-0.010**
(0.002)

상수
0.207

(0.206)
0.434**
(0.107)

-3.479**
(0.194)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14,417.798

No. of Obs 18,967

주: 기준 취업형태는 자영자. 괄호 안 수치는 개인의 반복되는 관측치에 대해서 조정한 표준오차임.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한다면 고용주가 될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주가 될 가능성도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구속과 2018년 더미변수의 교차항은 모든 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의 임금근로자의 노동이동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노동

이동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해와 비교하여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 중 어느 형태로 진입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임금근로자를 상용

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여 다항로짓을 재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표 3>에 제시

된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동하

는 경로는 상용직이기보다는 임시·일용직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임금근로자를 

세분한 경우에도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해와 비교하여 별도의 영향을 미친 것

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3>의 최저임금구속x2018년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하나는 외생적인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한국의 최저임금과 자영업 (배진한 · 김우영)                     53

주체들의 반응행동에는 일정한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규모 자

영업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높아진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일이나 자동화 시설을 확대

하는 데에도 조정시간이나 조정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2018년에는 정부에서 영세한 기업들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8년 고용노동부가 최종 집행한 일자리안정자금 예

산은 2조 5,136억 원(예산 대비 집행률 84.5%)이었으며, 2019년 그 예산은 2조 8,188억 

원에 달하였다(김은정, 2017. 11. 9).10)

이러한 두 가지 부연 설명을 고려하면 <표 3>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로의 이동 또는 미취업 상태로의 이동 등에서는 시차나 일자리안정자금 효과의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구속x2018년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을 여기 <표 3>의 경우에서나 아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에서도 너무 단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일정한 시

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미취업으로부터의 노동이동

미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와는 달리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구속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항로짓함수에 2011년부터 2018년까

지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식 (5)를 추정하고, t년에 미취업 상태에서 t+1년의 4가지 직

업형태(임금근로, 고용주, 자영자. 미취업)로 이동할 확률을 계산하기로 한다. 다항로짓 

추정 결과는 <부표 4>에 제시되며, 연도별 이행확률은 〔그림 5〕에 제시된다. 

 Pr       =




exp  




exp  




, (5)

    ,   

10)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였고 지원요건은 ①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②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
칙(신청일 기준), ③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준수 등이었다.



54   勞動經濟論集 第44卷 第1號

〔그림 5〕 미취업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확률

  

〔그림 5〕를 보면 미취업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이행은 2014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는데 2018년 역시 2017년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용

주로의 이동은 증가하다가 2018년에 급격히 감소하며, 자영자로의 이동은 2014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남아있

을 확률은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2009∼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첫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

게 일자리 유지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미취업자의 취업으로의 입직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고용에는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추가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의 기회비용을 변화시켜서 임금근로로

의 입직은 높이고 자영업으로의 입직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두에서 최근의 

고용구조 변화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2009∼2018년 자영업 비중(자영업자/취업자)

이 30%에서 25.1%로 감소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은 아

니지만, 연금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기회비용이 변화하여 자영업 비중이 감소

한 호주의 경우와 유사하다(Atalay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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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계층별 분석

앞의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미취업확률을 높이지만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추가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

의 속성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을 

성, 학력, 연령으로 구분하여 위의 다항로짓함수를 추정하여 보기로 한다.

1. 남성과 여성의 비교

<표 4>는 임금근로자의 이행확률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남성

과 여성 모두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구속을 받는 사람은 그다음 해에 미취업자가 될 확률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구속과 2018년 더미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표 4> 성별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남성 여성

고용주 자영자 미취업 고용주 자영자 미취업

최저임금구속 -0.966
(0.508)

 0.542**
(0.220)

 1.013**
(0.100)

-1.007
(0.739)

 0.011
(0.224)

 0.412**
(0.066)

최저임금구속x2018년 -11.623**
(0.751)

0.307
(0.442)

-0.016
(0.205)

 2.401*
(1.243)

-0.474
(0.544)

-0.019
(0.154)

연령 -0.025**
(0.006)

-0.001
(0.005)

0.016**
(0.003)

-0.014
(0.011)

0.016**
(0.006)

-0.006**
(0.002)

대졸 0.200
(0.167)

-0.576**
(0.143)

-0.487**
(0.076)

0.280
(0.326)

-0.410**
(0.206)

-0.431**
(0.070)

자산 -0.008**
(0.002)

-0.006**
(0.006)

0.002
(0.003)

-0.012**
(0.004)

-0.010**
(0.002)

-0.001
(0.002)

상수 -3.732**
(0.362)

-4.280**
(0.277)

-3.290**
(0.164)

-4.834**
(0.636)

-5.164**
(0.377)

-1.645**
(0.120)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8058.486  -7903.181
No. of Obs  26,679 18,419

주: 기준 취업형태는 임금근로. 괄호 안 수치는 개인의 반복되는 관측치에 대해서 조정한 표준오차임.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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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자

가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저임금구속과 2018년 더미는 남

성에게는 고용주가 될 확률을 현저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는 예상치 않

게 그 반대로 나타나지만 10% 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미취업 확률보다는 임금근로 또는 

자영업의 기회비용을 변경시켜 일자리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자영업자의 이행확률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의 이동은 증가하고, 고용주가 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

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 3>의 결과와 동일하다. 하지만 남성 자영업자의 경우 미취업

자가 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 3>의 결과와 다르다. 한편 최저임

금구속과 2018년 더미변수의 교차항의 계수는 <표 3>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표 5>에서는 미취업자의 경우 0.948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남성 자영업자의 미취업 확률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성별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의 노동시장 이행

남성 여성

임금근로 고용주 미취업 임금근로 고용주 미취업

최저임금구속 0.322**
(0.163)

-1.507**
(0.126)

 -0.262*
(0.138)

0.546**
(0.170)

-0.287*
(0.159)

 0.456**
(0.118)

최저임금구속x2018년 -0.187
(0.391)

0.029
(0.261)

 0.948**
(0.332)

 0.050
(0.473)

-0.467
(0.347)

-0.390
(0.338)

연령 -0.070**
(0.005)

-0.022**
(0.004)

0.031**
(0.006)

-0.054**
(0.006)

-0.039**
(0.007)

-0.002
(0.005)

대졸 0.367**
(0.137)

0.587**
(0.120)

0.627**
(0.147)

-0.021
(0.207)

0.967**
(0.204)

0.424**
(0.156)

자산 -0.004
(0.005)

-0.017**
(0.003)

-0.007
(0.005)

-0.002
(0.003)

-0.003
(0.003)

-0.003*
(0.001)

상수 0.483*
(0.278)

0.231
(0.223)

-4.311**
(0.353)

-0.332
(0.369)

0.018
(0.341)

-2.297**
(0.301)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8708.973  -5610.282
No. of Obs  11,114  7,853

주: 기준 취업형태는 자영자. 괄호 안 수치는 개인의 반복되는 관측치에 대해서 조정한 표준오차임.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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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표 3>의 결과와 질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즉, 최저임금의 상승은 임금근로자로의 이행을 높이고, 고용주

로의 입직은 낮추며, 미취업으로의 이행은 높이고 있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 상승의 

추가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지면 관계상 그래프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남성의 경우 2018년 미취업에

서 임금근로로 이행활 확률은 증가하고, 고용주와 자영자로 진입할 확률은 감소하고, 미

취업에 남아있을 확률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것은 고용주로의 이행확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다. 여성 미취업자의 경우 

남성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2018년이 이전의 기간과 다른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남성 임금근로자는 고용주로 입직할 확

률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자영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동할 확률은 높아졌다. 이는 최저

임금 인상이 자영업의 기회비용을 높여서 개인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며 노동수요

의 감소로 인하여 일자리 기회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비교

만약 연령이 노동시장 경험과 숙련수준을 측정한다고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연령층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최저임금의 효과를 청년층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자본(기계)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은 청년층(30세 이하)과 중장년층(30세 초과 60세 이하)으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

의 노동이동을 추정한 결과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은 연령에 상관없이 임금근로자의 미취업 이행확률을 높이는 것으

로 추정되는데 2018년의 추가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와 자영자로의 입직을 뚜렷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에게 자영업자의 기회비용을 늘려 이들을 피해서 나

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장년층의 경우 고용주로의 입직은 줄이지

만 자영자로의 입직은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장년층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

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자영자를 대안적 취업형태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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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년,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청년층 중장년층

고용주 자영자 미취업 고용주 자영자 미취업

최저임금구속 -0.128
(1.024)

 0.240
(0.549)

 0.709**
(0.126)

-1.239*
(0.721)

 0.601**
(0.191)

 0.475**
(0.080)

최저임금구속x2018년 -14.80**
(1.256)

-15.87**
(0.647)

0.373
(0.292)

 1.636
(1.038)

0.213
(0.402)

-0.048
(0.181)

여성 -1.161**
(0.499)

-0.067
(0.286)

 0.543**
(0.086)

-0.764**
(0.187)

-0.235*
(0.116)

0.976**
(0.054)

대졸 -0.106
(0.476)

-0.312
(0.326)

-0.389**
(0.093)

0.273*
(0.154)

-0.558**
(0.128)

-0.437**
(0.063)

자산 -0.004
(0.015)

-0.017**
(0.006)

-0.004
(0.004)

-0.012**
(0.002)

-0.009**
(0.002)

-0.001
(0.002)

상수 -4.182**
(0.456)

-4.753**
(0.471)

-1.984**
(0.120)

-4.751**
(0.211)

-4.244**
(0.166)

-3.073**
(0.080)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2529.784  -10560.751
No. of Obs   5,508 34,556

주: 취업형태는 임금근로.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7> 청년, 중장년층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의 노동시장 이행

청년층 중장년층

임금근로 고용주 미취업 임금근로 고용주 미취업

최저임금구속 -1.267
(1.155)

-1.455
(1.149)

 0.391
(0.672)

  0.277**
(0.143)

-0.957**
(0.133)

 0.019
(0.159)

최저임금구속x2018년 1.557
(1.799)

3.392*
(1.909)

-11.55**
(1.221)

 0.100
(0.373)

0.094
(0.262)

0.721*
(0.384)

여성 -0.504
(0.497)

-0.237
(0.452)

1.573**
(0.516)

-0.257**
(0.100)

-0.717**
(0.098)

0.664**
(0.100)

대졸 0.619
(0.481)

0.083
(0.490)

-0.634
(0.581)

0.397**
(0.121)

0.727**
(0.102)

0.511**
(0.119)

자산 -0.005
(0.012)

-0.001
(0.010)

-0.005
(0.010)

-0.002
(0.003)

-0.012**
(0.003)

-0.010**
(0.003)

상수 -1.422**
(0.521)

-0.715
(0.438)

-1.830**
(0.534)

-2.621**
(0.131)

-0.883**
(0.077)

-3.013**
(0.301)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298.237   -10261.262
No. of Obs    285   12,330

주: 기준 취업형태는 자영자. 괄호 안 수치는 개인의 반복되는 관측치에 대해서 조정한 표준오차임.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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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자영업으로부터의 노동이동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 결

과이다. 우선 청년층을 보면 최저임금에 구속을 받는 저소득 자영업자는 다른 취업형태

로의 이행에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으나,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할 때는 고용

주로의 이행은 증가하고, 미취업으로의 이행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 자영업자의 표본이 28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크게 신뢰하기는 어

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30∼60세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할 때 임금근로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고용주로의 이동은 감소하며, 미취업으로의 이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8년의 경우에는 미취업으로의 이행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로 이동하기를 원하지만, 노동

수요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에게는 미취업보다는 자영업을 줄이는 방

향으로 작용했으며, 중장년층에게는 임금근로로의 이행을 촉진시킨 동시에 일자리의 악

화로 미취업으로의 이행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고졸 이하 노동력과 대졸 이상 노동력의 비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기업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과 지불임금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면 상대적으로 생산성

이 낮은 사람부터 인력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학력과 생산성의 상관관계가 높다

고 본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학력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영

업자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

로 기회비용이 증가할 때 학력이 높은 경우 임금근로로의 이동이 쉬워질 것이다. <표 8>

은 임금근로자를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4년제 대졸 미만으로 전문대졸 포함)로 구분하

여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추정한 결과이다.

최저임금에 구속되는 사람은 고졸보다는 대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고졸과 대졸 모두 최저임금에 구속받는 임금근로자는 미취업으로 빠질 확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대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용주로 이행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며 대신 

자영자로 이행할 확률은 높아진다.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고용주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임금부담이 더 커지고 따라서 기회비용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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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용주 자영자 미취업 고용주 자영자 미취업

최저임금구속 -0.778
(0.511)

 0.103
(0.168)

 0.563**
(0.058)

-14.01**
(0.200)

 1.665**
(0.405)

 0.991**
(0.196)

최저임금구속x2018년 0.846
(0.921)

-0.026
(0.374)

-0.082
(0.132)

 0.361
(0.400)

-0.431
(0.855)

0.162
(0.394)

여성 -0.854**
(0.213)

-0.138
(0.108)

 0.678**
(0.045)

-0.735**
(0.289)

-0.098
(0.225)

0.948**
(0.088)

연령 -0.030**
(0.006)

0.007*
(0.004)

 0.005**
(0.001)

0.002
(0.011)

0.002
(0.010)

-0.003
(0.006)

자산 -0.013**
(0.003)

-0.009**
(0.002)

0.001
(0.002)

-0.006**
(0.002)

-0.005**
(0.001)

0.001
(0.003)

상수 -3.602**
(0.377)

-4.769**
(0.264)

-2.756**
(0.106)

-4.341**
(0.525)

-4.486**
(0.466)

-3.200**
(0.267)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12461.103  -3554.698  

No. of Obs  32,073  13,025

주: 기준 취업형태는 임금근로. 괄호 안 수치는 개인의 반복되는 관측치에 대해서 조정한 표준오차임.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회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영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이는 미취업의 증가로 알 수 있음) 생계를 위한 대안으

로 선택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자영업의 밀어내기 가설(push hypothesis)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노동이동을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된다. 고졸 이하 자영업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근로의 이동은 증가하고, 고용주가 될 확률은 감소하며, 

미취업으로의 이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0% 수준이지만 2018년 최

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고졸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가 미취업으로 진입할 확률을 높이고 

있다. 한편, 대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로의 입직 확률만을 낮

추고 임금근로나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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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의 노동시장 이행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임금근로 고용주 미취업 임금근로 고용주 미취업

최저임금구속  0.426**
(0.124)

-0.992**
(0.110)

 0.149*
(0.093)

0.193
(0.391)

-1.282**
(0.296)

 0.221
(0.196)

최저임금구속x2018년 -0.376
(0.343)

-0.321
(0.247)

0.419*
(0.247)

 1.028
(0.702)

0.331
(0.450)

-1.344
(1.095)

여성 -0.139
(0.098)

-0.880**
(0.106)

 0.523**
(0.077)

-0.710**
(0.233)

-0.352*
(0.188)

0.530**
(0.183)

연령 -0.062**
(0.004)

-0.033**
(0.004)

 0.012**
(0.004)

-0.079**
(0.013)

-0.001
(0.009)

0.013
(0.010)

자산 -0.007**
(0.003)

-0.016**
(0.002)

-0.002
(0.004)

0.011
(0.007)

-0.003
(0.004)

-0,004
(0.003)

상수  0.082
(0.243)

 0.686**
(0.196)

-3.486**
(0.251)

 1.530**
(0.629)

-0.063
(0.431)

-2.666**
(0.501)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11655.224   -2683.852

No. of Obs   16,176   2,791

주: 기준 취업형태는 자영자. 괄호 안 수치는 개인의 반복되는 관측치에 대해서 조정한 표준오차임.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지면 관계상 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임금근로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

면 최저임금에 구속받는 자영업자는 고졸과 대졸 모두 임시·일용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용직으로 이행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임금근로로의 입직을 촉진시키

나, 상용직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으로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줄어들고 임금근로자가 늘어나지만, 고

용의 질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Ⅶ.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꾸준히 최저임금 수준이 증가하였으

며, 2018년에는 16.4% 인상으로 증가율에서 정점을 찍었다. 최저임금이 고용과 소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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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빈곤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좀 놀라운 것은 최저임금의 영향

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직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인의 직업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만약 취업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근로자로서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 직업 선택이 많아질 것이다. 그 

반대로 자영업의 기회비용은 높아질 것이며 특히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

주의 매력(merit)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직업의 구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2∼21차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개

인의 노동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항로짓으로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최저임금

이 미취업과 자영업 선택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노동패널 21차 자료는 2018년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특이한 효과가 있는지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미취업으로 빠질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행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감소 추세와 일관성을 가진다.

 셋째, 근로자를 성, 연령, 학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인상은 남성 자영업자

에 더 큰 타격을 주어 미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인상은 청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으로의 입직을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최저임금 인상은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모두에게 미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인상은 고졸 이하 자영업자의 미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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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의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

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미취업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는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8년의 추가적인 효과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패

널 21차 자료가 아직 2018년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

며, 따라서 22차 조사 결과가 가능해지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개인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의 입직은 낮추고,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의 입직은 높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자영업의 기회비용 증

가에 따른 것이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영업 비중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동한 경우 대부분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의 과

도한 자영업 비중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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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부표 1>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대조군=최저임금의 1.5배 미만)

고용주 자영자 미취업

최저임금구속  -1.132**
(0.523)

  0.355**
(0.175)

 0.400**
(0.059)

최저임금구속x2018년 0.997
(0.907)

0.245
(0.368)

0.470**
(0.131)

여성 -0.847**
(0.252)

-0.538**
(0.145)

0.367**
(0.054)

연령 -0.026**
(0.007)

-0.004  
(0.005)

-0.004*
(0.002)

대졸 -0.126
(0.297)

-0.024
(0.185)

-0.187**
(0.073)

자산 -0.0002
(0.005)

-0.003*
(0.002)

-0.001
(0.002)

상수 -3.733**
(0.531)

-3.916**
(0.323)

-1.898**
(0.121)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7775.223 

No. of Obs  18,140

주: 기준 취업형태는 임금근로. 괄호안 수치는 개인의 반복되는 관측치에 대해서 조정한 표준오차임.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부표 2>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2년후 이동, 대조군=최저임금의 1.5배 미만)

고용주 자영자 미취업

최저임금구속 -0.721*
(0.430)

0.674**
(0.161)

 0.331**
(0.078)

최저임금구속x2018년 1.428**
(0.640)

0.413
(0.309)

0.438**
(0.157)

여성 -0.652**
(0.240)

-0.842**
(0.143)

0.410**
(0.067)

연령 -0.035**
(0.006)

-0.015**
(0.005)

0.004
(0.003)

대졸 0.189
(0.271)

-0.261
(0.190)

-0.227**
(0.093)

자산 -0.004**
(0.002)

-0.002
(0.002)

0.001
(0.002)

상수 -2.357**
(0.433)

-2.868**
(0.308)

-2.631**
(0.174)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5824.803
No. of Obs  13,405

주: 기준 취업형태는 임금근로. 괄호안 수치는 개인의 반복되는 관측치에 대해서 조정한 표준오차임.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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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자영업자(고용주+자영자)의 노동시장 이행 (상용직, 임시·일용직 구분)

상용직 
임금근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 고용주 미취업

최저임금구속 0.103
(0.174)

0.615**
(0.160)

-1.055**
(0.102)

0.168**
(0.089)

최저임금구속
x2018년

0.388
(0.373)

-0.678
(0.533)

-0.181
(0.211)

0.266
(0.231)

여성 -0.387**
(0.113)

-0.022
(0.133)

-0.780**
(0.091)

0.519**
(0.071)

연령 -0.086**
(0.005)

-0.036**
(0.006)

-0.029**
(0.004)

0.012**
(0.004)

대졸 0.432**
(0.129)

-0.259
(0.216)

0.711**
(0.103)

0.526**
(0.106)

자산 -0.006
(0.004)

0.007*
(0.004)

-0.011**
(0.004)

-0.010**
(0.003)

상수 0.732**
(0.266)

-2.101**
(0.344)

0.444**
(0.185)

-3.481**
(0.226)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14816.114
No. of Obs 18,967

주: 기준 취업형태는 자영자임. 괄호안 수치는 개인의 반복되는 관측치에 대해서 조정한 표준오차임.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부표 4> 미취업에서의 노동시장 이행 

임금근로 고용주 자영자

여성 -0.266**
(0.034)

-0.522**
(0.189)

-0.218*
(0.084)

연령 -0.022**
(0.001)

-0.012**
(0.004)

-0.003*
(0.002)

대졸 0.655**
(0.040)

1.116**
(0.203)

0.462**
(0.104)

자산 -0.001
(0.001)

-0.016**
(0.002)

-0.010**
(0.002)

상수 -1.036**
(0.057)

-5.053**
(0.329)

-3.453**
(0.137)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Log-likelihood -18,007.915

No. of Obs 49,179

주: 기준 취업형태는 미취업자임. 괄호안 수치는 개인의 반복되는 관측치에 대해서 조정한 표준오차임.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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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imum Wage and Self-employment in Korea

Jin Han Bai* · Woo-Yung Kim**

This study uses the 12-21st waves of KLIPS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the individual's labor market transition through a multinomial logit. 
In particular, we examine whether there was an additional effect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Korea is found to hav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becoming unemployed for both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but there is no additional 
impact found from the 2018 minimum wage increase. Second,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s fou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he self-employed entering into wage 
workers, especially temporary and daily workers. Third, we have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adversely affected self-employed people with high school 
education, and significantly lowered young wage workers entering into self-employed.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rece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may be responsible for 
declining self-employment rate in Korea, and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because the increase in minimum wage can lead to an increase in temporary 
and daily wage workers.

Keyword: minimum wage, self-employment, labor market transition, occupational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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